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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단전출경기도 구리시 안골로1955-02-27강**강** 무단전출경기도 구리시 안골로1958-10-10임**임** 무단전출경기도 구리시 안골로1962-02-24김**임** 무단전출경기도 구리시 안골로1985-06-22임**임** 무단전출경기도 구리시 원수택로32번길1911-10-14이**이** 무단전출경기도 구리시 원수택로52번길1952-12-27제**제** 무단전출경기도 구리시 원수택로52번길1991-01-22백**백** 무단전출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113번길1967-05-06이**이** 무단전출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113번길1919-07-19노**박** 무단전출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129번길1986-03-06김**김**※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「주민등록법」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제40조제2항).(  담당자 : 유 은서 문의전화 : 031-550-2607 )2012년 01월 02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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